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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내 사고대비물질 호흡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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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선정과 지급, 착용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사고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구의 착용 용이성, 복잡한 착용 기준 등에
대한 현장 근로자의 이해와 관리 및 규제상의 해석에서는 괴리가 발생한다. 이는 근로자의 미착용 행동을 높여 사고위험
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 현장에서의 개인 호흡보호구 착용 실태를 파악
하고, 호흡보호구 선택 및 착용에 있어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관련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보호구 착용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미국의 NIOSH와 영국의 
HSE 호흡보호구 선정단계 및 영국의 COSHH Essentials 노출 농도 저감을 통한 작업환경개선의 개념을 토대로 현장
적합형 호흡보호구 선정단계를 제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 차이 인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
에서 현장 적합형의 효율적인 보호구 착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령과
이행 간 간극을 줄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The guidelines for the correct selection, provision, and wearing of personal respirators are 
provided to prevent health damage to workers. However, despite the risk of chemical accidents, there
is a gap between workers' understanding of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ith complex 
wearing standards, and the interpretation of management and regulations. This can increase the worker's
non-wearing behavior, which can increase the risk of acci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wearing
of a personal respirator at the work site to suggest reasonable wearing selection criteria.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site managers related to chemical substances, and the current state of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and problems were deriv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nd the concepts 
of US NIOSH and UK HSE respirator selection steps, and UK COSHH Essentials in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the selection stage for suitable respirators was presented. In the field,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guideline differences betwee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refore, a plan was considered to protect field workers by reducing the gap between 
regulations and implementation and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guidelines.

Keywords : Chemicals Control Act, Chemical Substances, Protective Equipments, Respirator, NIOSH, HSE,
COSHH Ess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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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유해화학
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
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정의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은 취급자가 기체, 액체,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 현장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급성노출에 대한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고시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선
정, 지급, 착용,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은 
KOSHA GUIDE 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산소결핍 작업장소, 밀폐공간,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취급 및 소방 작업에서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
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1]. 

그러나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들
의 작업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법규의 
준수에 미흡함을 보인다. 이는 밀폐용기를 이송하거나 
일상 점검 등 사고대비물질이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
서 위험을 간과하거나 무더운 여름철 실외작업에서 화학
물질 취급자들이 과도한 호흡보호구 착용에 답답함을 호
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
과 실제 보호구 미착용 등 법령위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 보호구 
착용 기준이 작업 상황별로 현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 및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화학물질 취
급자들이 호흡보호구를 선택 및 착용에 있어 혼란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적합형 호흡보호구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미
국의 NIOSH와 영국의 HSE 호흡보호구 선정단계 및 영
국의 COSHH Essentials 노출 농도 저감을 통한 작업환
경개선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호흡보호구 선
정에 적용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양정선(2011)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유해위
험 정보 인식도 조사”에서 현장 내 근로자는 직접 노출로 
인한 중독 및 사망 등 건강 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방 행동
이 요구된다고 하였다[2]. 이에 유해화학물질법 내 사고
대비물질에 대한 호흡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연구가 다양
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온 바 있다. 

장은철, 최태성, 이석호, 윤한두(2005)는 근로자의 생
물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마스크 착용 효과를 직접 검증
함으로써 호흡보호구 착용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는
데, 작업 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근무
하는 경우 염화메틸렌 노출 근로자의 혈중 카로복시헤모
글로빈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3]. 또한, 김범석, 박
정일, 임현우, 김형아, 오상용(2001)은 국내 근로자들의 
호흡보호구 사용실태와 착용기피 원인 분석 연구에서 유
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공기 중 노출된 톨
루엔의 호흡기 흡수를 대부분 차단한다고 하였다[4].

그럼에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호흡보호구 착용 행
동에는 괴리가 발생한다. 김현욱, 김형아, 노영만 외
(1998)는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호흡보호
구 사용실태 및 착용 기피 원인 분석”에서 소규모 사업장
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호흡보호구 착용 실태와 기피 원
인 분석 결과, 항시 착용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나며 착
용 시 호흡곤란이나 불편감 호소 등이 그 이유로 나타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한 안면 밀착성 검사, 보호
구 착용 관련 교육과 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5]. 고상
백, 장세진, 조영봉 외(2000)의 연구에서도 근로자의 호
흡보호구 착용 기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작업 시 방
해요인이 있거나 보호구 착용 시 귀찮음이 보호구 착용
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를 저해한다고 하였다[6].

이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평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연구에 따르면 전국 157개 사업장의 호흡보
호구 담당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호흡보호구 선정에 대
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사업장이 호흡보호구를 부
적합하게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더불어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지만, 관리자
의 70% 이상은 여전히 규정의 완화를 원하고 있다. 취급
자의 과반수 이상은 교육의 강화를 요구하여 규정에 적
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8].

한편, 어원석, 최영보, 신창섭(2018)의 연구에서는 호
흡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이 모든 근로자에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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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Record of work 
environment (work type, 

work time, number of work)

 STEP2 Record the reason 
for wearing respirator 
Confined space/oxygen 
deficiency/discharge of 
hazardous substances

STEP3 Substance 
HHG/use/acidity selection;

Estimation of Required 
Protection Factor (RPF)

STEP4 Work-related factors 
(wearing time, temperature, 

humidity, visual field 
communication)

Wearer-related factors

STEP5 Selection of 
appropriate protective 

equipment

SCBA
Supplie
d SCBA

STEP1 Check MSDS HHG 
(A~E)

 STEP2 Check Usage 
(Small Medium Large)

STEP3 Check Non-acidic 
volatility(Low Medium 

High)

STEP4 RPF calculation 
(HHG Usage Non-acidic 

Combination)

Fig. 1. HSE Steps for respirator selection

것을 밝혔다. 이에 호흡보호구 착용과 관리 인식을 조사
한 결과, 작업자의 호흡보호구 착용 중요성 지각을 높이
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 강사 및 교육 방법, 
매체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9]. 

종합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자의 호흡보호구 착
용 행태와 이에 대한 문제 도출, 현행 호흡보호구에 대한 
개선 요구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
인 제안을 하는 연구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또는 관리자 관점에서
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영국 HSE 호흡보호구 선정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이

하 HSE) 호흡보호구 선정단계는 크게 총 5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STEP 1은 작업환경 기록 STEP 2 작업환경
관리방법 및 밀폐공간․산소결핍․위험물질 방출여부 등을 
기록하고 STEP 3에서 물질 HHG․사용량․비산성에 따른 
필요보호계수(Required Protection Factor, RPF)를 
산정한다. 보호계수(Protection Factor, PF)란 호흡보
호구 착용 후 오염물질이 보호구 안으로 들어오는 보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보호구 밖 농도 농도(Co)
와 안의 농도(Ci)의 비율 즉, Co/Ci로 구할 수 있다. 이
때 오염물질의 유해농도를 구해 최소 필요한 보호계수를 
확보한 것을 필요보호계수라 한다. 예를 들어, 영국 HSE
에 의하면 방독마스크는 반면형마스크=10, 전면형마스
크=20으로 필요보호계수가 정해져 있다[10].

STEP 4에서는 작업 및 착용자 관련 인자를 조사하고 
STEP 5에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한 적정 호흡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이다[11]. 

STEP 1~5의 단계 중 제일 중요한 단계는 STEP 3로 
STEP 3는 다시 세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해
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H-code에 따른 물
질의 위험성을 A~E까지 분류, 2단계 사용량, 3단계 비
산성․휘발성, 4단계 위험성 사용량 비산성․휘발성을 조합
하여 RPF를 산정하는 것이다(Fig. 1).

2.3 영국 COSHH Essentials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으로 사용

이 간단하고 쉬운 정보를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위험 및 잠재적 노출에 대한 유해․위험성을 
파악하여 관리 가능하도록 COSHH Essentials(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essentials)을 개

발했다. COSHH Essentials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수
준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성 노출 평가 방법을 이용하
여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관리할 수 있는 평가모델이며 
작업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 관리대책에 대한 기본
적인 조언을 제시한다[12].

COSHH Essentials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기법인 CHARM의 모체가 되는데, COSHH Essentials 
위험성 평가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된다. Step 1에서 비슷
한 수준의 공기 중 노출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관
리가 필요한 유해인자들을 그룹핑한다. Step 2에서 비슷
한 노출 잠재력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사용량을 이용
하여 물리적 특성을 그룹핑한다. Step 3에서 물리적 특
성 및 사용량의 각각의 노출군에 대한 관리적 대책을 적
용할 때 예상 노출량을 평가한다. Step 4에서 Step 1과 
Step 3을 각각 조합하여 전반적인 위험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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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Whether firefighting work

 STEP2 Whether an oxygen starved 
place

STEP3 the presence of an unknown 
substance or concentration

STEP4 Whether it is below the 
exposure standard: above → 5 steps, 

below → 6 steps

STEP5 Concentrations higher than 
IDLH

STEP6 Irritating/corrosive to eyes

STEP7 Calculation of maximum risk 
ratio

STEP8 Classification of the physical 
state of pollutants: particulate matter

STEP9 
dust 
mask
(APF)

SCBA

SCBA
Supplied 

SCBA

SCBA
Supplied 

SCBA

SCBA
Supplied 

SCBA

helmet 
hood

STEP10 
gas mask

(APF)

STEP11 
dust/gas 

combined
(APF)

Fig. 3. NIOSH Steps for respirator selection

Fig. 2. COSHH Essentials Hazard Evaluation Steps

2.4 미국 NIOSH 호흡보호구 선정
미국 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호흡보호
구 선정단계는 총 11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STEP 1~3

까지 소방작업 밀폐작업 미지 물질 존재 여부에 따라 공
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하는 규정이 있다[13]. 

화학물질이나 분진 등의 노출수준이 기준 이하라면 할
당보호계수(Assigned Protection Fcator, APF)를 계산
하여 호흡보호구를 선정한다. 할당보호계수는 훈련된 사
용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였을 때 기대되는 최소 기대 보
호치를 의미한다[14].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STEP 6에
서 눈에 대한 자극성/부식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전
면형이나 헬멧 후드나 밀폐형 고글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 연구모델 

본 연구는 다음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다(Fig. 4).

Review of previous studies

↓

Examination of overseas respirator selection steps

↓

Design of the survey questionnaire

↓

Conduction of the survey

↓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

Suggestion of the improved respirator selection steps

Fig. 4. Steps for research methods

첫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호흡보호구 착용 및 선정
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해외의 호흡보호
구 선정기준 및 단계에 대해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도입 
및 반영하고자 하는 미국과 영국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현장에서의 호흡보호구 착용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설계한다. 넷째,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다섯째,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 보호구 착용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된 해외 호흡보호구 선정
단계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호흡보호구 선정기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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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Division N %

Age

20s 11 8.9

30s 60 48.4
40s 33 26.6

50s 20 16.1

Chemicals Control 
Act Licensed Industry

manufacturing 
business 77 62.1

use business 44 35.5
sales business 2 1.6

non-target business 1 0.8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PSM) Target

Yes 102 82.3

No 22 17.7

Industry

chemical 
manufacturing 50 40.3

machine tool 
manufacturing 1 0.8

plating 1 0.8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13 10.5

painting 2 1.6

textile(dyeing, leather) 3 2.4

waste disposal 4 3.2

printing, coating 4 3.2
plastic and rubber 

manufacturing 3 2.4

else 43 34.7

Size of Employees

5~20 people 7 5.6
20~50 people 11 8.9

50~299 people 59 47.6
More than 300 47 37.9

Table 2. General Information

4. 관리자 및 취급자 설문

4.1 설문설계
설문의 대상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직무에 근무하

는 관리자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충북, 경북지역에 소
재한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사업장 47개소를 대상으
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
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수행되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보호구 규정 대상이 
산안법과 화관법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두 법안 적
용 대상을 모두 포괄하여 응답자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응답자 일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인식, 보호장구 착용 
행동, 위험성 평가, 개인 보호구 착용에서 기준에 대한 
평가로 구성하였다(Table 1). 설문지 구성의 일반사항, 
인식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발간한 “2018년 작업상황별 개인보호장구 현장 적용성 
연구” 설문 내용을 참조하였다[15].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
행되었으며, 총 13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한 124부의 설문지가 분석 데이터로 활용되었
다. 

Contents
a. General Information

b. Perception on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by Chemicals Hazard

c. Protective Equipment Wearing Behaviors

d. Hazard Evaluation

e.  Evaluation for the Standard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by Chemicals Hazard

Table 1.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4.2 설문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가 11명(8.9%), 30
대가 60명(48.4%), 40대와 50대가 각각 33명(26.6%), 
20명(16.1%)이었다. 회사의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사
항의 경우 제조업이 77명(62.1%), 사용업이 44명
(35.5%), 판매업이 2명(1.6%), 비대상이 1명(0.8%)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대상인 경우가 전체 102명(82.3%)로 높은 비
율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업종은 화학제품제조업이 50명(40.3%)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고, 의약품 제조업이 13명
(10.5%), 그 외 넓은 분산을 보였다. 사업장 규모의 경우 
300명 이상인 경우가 47명(37.9%), 50~299명 규모가 
59명(47.6%)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 외 소기
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분포되었다. 직책은 중복
응답 허용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54명(43.5%), 안전
보건 관리자 36명(39%),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20명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의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 관련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50명(40.3%), 6~9년 32명(25.8%), 4~5년 19명
(15.3%), 1~3년 18명(14.5%), 1년 미만 5명(4%)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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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multiple responses)

General 11 8.9

Hazardous Chemicals 
Manager 54 43.5

Hazardous Chemicals 
Handler 20 16.1

Supervisor 25 20.2

Safety and Health 
Manager 36 29.0

Safety and Health 
Officer 12 9.7

Else 13 10.5

Chemical handling 
and safety related 
work experience

Less than 1y 5 4.0
1~3ys 18 14.5

4~5ys 19 15.3
6~9ys 32 25.8

Over than 10ys 50 40.3
Total 124 100.0

한편,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 인식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먼저, 유해화학
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인지하
고 있는 경우가 총 104명(83.9%)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2018) 조사와 유사한 결과
로, 유해화학물질 및 안전물질 관리, 취급자의 규정 인지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구 착용 기준과의 차이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43명
(34.7%)에 그쳐 현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
보건법 보호구 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화학물질안전원(2018)에서 제시한 준거[15]에 따라 
작업상황 및 사고대비물질을 각각 7가지 및 6가지로 나
누어 총 42개의 상황에 따라 호흡보호구를 지급․착용해
야 하는 규정에 대한 현장 이행 정도를 파악한 결과, 이
행하고 있는 경우가 56명(45.2%)으로 절반에 못 미쳤으
며, 보통이다,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합 54.9%로 나
타나 인식 정도에 비해 이행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현장에서 호흡보호구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복
수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호흡보호구 착용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와 ‘착용이 불편해서’가 각각 54명씩(43.5%) 
동일하게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화학물질안전원
(2018)에서는 호흡보호구 착용 규정의 복잡성을 보기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착용의 불편함’이 과반수로 응답된 
바 있는데[15], 본 연구에 따르면 규정의 복잡함이 착용 
불편함과 같은 수준으로 착용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착용 규정의 간
소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수요를 질문한 결과 109명
(87.1%)의 비율로 다수의 응답자가 해당 규정의 간소화 
필요성을 지각하였다.

Items N %

Awareness of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ware 104 83.9

middle 18 14.5
unaware 2 1.6

Awareness of Differences 
in the Standards for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betwee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ware 43 34.7

middle 50 40.3

unaware 31 25.0

Degree of on-site 
implementation

well implemented 56 45.2
middle 40 32.3

not implemented 28 22.6

Reasons the notices not 
implemented

too complicated 54 43.5

uncomfortable 54 43.5
hard to 

understand 17 13.7

not necessary 16 12.9

Demand for simplification 
of wearing standards

agree 108 87.1

middle 10 8.1
disagree 6 4.8

All 124 100

Table 3. Perception on the Regulations and wearing 
behaviors

다음으로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 행동에 대
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Table 4), 위험성 평가시 
화학물질 노출평가와 위험도를 이용한 화학물질위험평가
(CHARM)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 46명(37%), 하지 않는 경우가 78명(62.9%)으
로 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와 연계한 노출수준 
및 현재 안전조치 수준을 감안한 보호구 지급․활용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는 105명(84.7%)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흡보호구의 경우 화관법 기준보다 합리적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12명(90.3%)으로, 호흡보호구의 
착용 기준에서 화관법과 산안법 중간 정도의 단계로 현
장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매우 높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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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 %

Chemical Hazard 
Evaluation of CHARM

Yes 46 37.1

No 78 62.9

Consent to select 
protective equipment in 

consideration of chemical 
risk evaluation

agree 105 84.7

middle 16 12.9

disagree 3 2.4

Perception for adjustment 
of standards for wearing 

protective equipments

agree 112 90.3
middle 8 6.5

disagree 4 3.2
All 124 100

Table 4. Hazard Evaluation and Demand for adjustment 
of the standards of protective equipments

이를 종합해보면, 산업 현장에서의 보호구 착용 실태
는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규정을 명
확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규정의 복잡함, 불편함으로 착
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간소화 요구가 존재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화학물질 노출평
가 이행률이 떨어지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보다 합리적 
조정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인식은 선행연
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것으로[7,8,15] 개선이 필요
하다.

특히,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 산업안
전보건법 간 차이 인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장 적합형의 간소화된 보호구 착용 가이드라인이 필요
함을 확인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작업상황과 유
해성에 따라 호흡보호구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지만, 산업
보건 연구원 관점에서는 실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상황
에서 착용하는 보호구 규정이 미흡하다[16]. 

이와 더불어 안전조치 수준을 감안한 보호구 지급․활
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볼 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호구 착용 기준과 적용이 조정된다면 현장 
근무자의 작업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지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5. 호흡보호구 선정 제안

설문조사 결과, 관리자의 호흡보호구에 대한 문제인식
은 화관법과 산안법 간 명확한 조건 차이를 구분하지 못
하는 것과, 보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복잡한 기준의 간소
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활용
도를 높일 수 있는 호흡보호구 선정단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적용된 로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 작업에 
대해서는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 중 호스를 사용하는 송
기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SCBA(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인 공기호흡기를 선정하여야 한
다. 또한, 밀폐공간으로 대표되는 산소결핍 우려 장소 및 
미지의 위험물질의 방출 우려가 있거나 특히 사고대비물
질 중 현재 사용 가능한 흡착제가 없거나 파과시간이 매
우 짧은 메틸하이드라진 등 24종의 물질의 경우 공기공
급식 호흡보호구인 공기호흡기(SCBA)나 송기마스크를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사고대비물질의 예상 농도가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이상이면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인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선정하여야 한
다. IDLH 미만인 경우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등을 사용
한다. 이때 사고대비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번 유해성․위험성에 눈 자극성 및 부식성이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반면형이 아닌 전면형이나 고글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사고대비물질의 노출 기준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실시
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참조하여 보호계수를 산정하
고 노출기준이 없는 사고대비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2번 유해성․위험성의 H 코드에 있는 건강 유해
성을 기초로 KOSHA GUIDE 노출기준 미제정물질 호흡
보호구 선정 방법 및 HSE(영국 보건안전청)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RPE) at work-A Practical 
Guide의 개념을 적용한다. 

HSE 호흡보호구 선정 로직은 건강유해도 그룹을 
A~E로 분류하고 하루 사용량, 비산성․휘발성이 조합된 
매트릭스에 제시되어 있는 보호계수를 도출한다. 사용량 
및 비산성은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해 하루 사용량은 대․
중․소 중 중(kg, L단위), 입자상 물질의 비산성은 고․중․저 
중 중 및 증기․가스상 물질의 휘발성은 사용 온도를 20℃
에서 끊는점을 기준으로 고휘발성, 중휘발성, 저휘발성
으로 구분하였다. 

상기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의 H 코드를 기반
으로 산정된 할당보호계수는 현장에 적용된 작업환경개
선 대책이 있다면 이를 적용(국소배기장치 1/10, 밀폐설
비 1/100)하여 계산한다. 유해비를 계산하여 유해비보다 
높은 할당보호계수 호흡보호구를 산출한다. 또한, 사고
대비물질의 증기압 등을 고려한 물리적 상태를 기준으로 
입자상 물질, 가스상 물질, 및 가스․입자가 혼합된 상태에 
따라 할당보호계수에 적합한 호흡보호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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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eld-suitable respirator selection steps

6. 결론

본 연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 취급 근
로자 호흡보호구 착용 규정에 대한 현장에서의 착용 활
용을 높일 수 있는 호흡보호구의 간소화 선정단계를 제
시하고자 하였다. 영국 HSE의 호흡보호구 선정단계, 영
국 COSHH Essentials의 노출농도를 저감 개념, 미국 
NIOSH를 종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 착용율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보호장구 착용 기준 조정이 요구됐다.

특히,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 산업안
전보건법 간 차이에 따라 실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상
황에서 착용하는 보호구 규정이 미흡하여 현장 적합형의 
간소화된 보호구 착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화관법과 산안법 간 차이를 줄이기 위
해 할당보호계수 산출 과정을 도입하고, 전체적으로 선
정 과정을 조정한 현장 적합형 단계를 제안했다는 점에
서 향후 호흡보호구 착용율 증가를 기대한다. 특히, 법령
과 이행 간 간극을 줄여 유해화학물질 호흡보호구의 관
리 및 보호 방안을 고려했다는 점은 현장 수요를 대변한 
것으로, 실무적 활용 가치를 지닌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법령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시점에서 본 연구 내용을 후속 연구에 반영시켜 
호흡보호구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장 호흡보호구 관리자와 취급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선정단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이루
어졌는지에 대한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은 한계로 남는다. 제안된 호흡보호구 착용 선정단계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 또는 관리자 및 작업자
의 시뮬레이션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호흡보호구 선정 단계가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단계 간소화에 집중하였지만, 보호계수 산출에 
따른 단계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와 취
급자로 하여금 유해물질 평가 및 보호계수 산출에 대한 
친숙도와 능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적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이 발전적으로 
진행된다면 현장과 기준 가이드라인 간 괴리를 좁히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 근무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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